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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G생명과학, 소 호르몬 특허 승소
대법원, Monsanto 특허권리 소송 원심파기 … 3000억원 시장 “한판”

국내 첫 유전공학 관련소송으로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비화했던 소(牛) 성장호르몬 특허소송이 10년 만에 

LG의 승리로 끝났다.

대법원 1부(주심 강신욱 대법관)는 11월1일 “소 성장호르몬 기술은 고유한 특허에 해당한다”며 Monsanto가 

1995년 LG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소 성장호르몬 특허권리 범위 확인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해 원고패소 판결을 

내리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Monsanto가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소 성장호르몬은 소마토 토르핀과 오일로 구성돼 

있는 반면 LG생명과학은 오일 대신 초산토코페롤을 섞어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없다”고 판결했다.

이에 따라 소송에서 이긴 LG생명과학은 앞으로 한해 3000억원의 세계 소 성장호르몬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

를 확보하게 됐다.

재판부는 또 Mosanto가 소송을 제기할 때 거의 동시에 LG생명과학이 Monsanto를 상대로 제기한 소 성장

호르몬 특허등록 무효소송에서도 “주요 구성성분인 소마토 토르핀과 오일은 이미 알려져 있는 물질이고 구성

비도 Monsanto 생산제품처럼 고정할 필요가 없어 Monsanto의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”며 원심대로 LG생명과

학의 손을 들어주었다.

LG생명과학을 대리한 제일국제법률사무소(법무법인 광장과 합병 예정) 소속 권영무 변호사는 “소송으로 소 

성장호르몬 생산기술이 국내 독자기술이라는 사실이 입증됐으며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수출이 자유

롭게 됐다”고 평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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